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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청하고 이롤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척하신 ‘언덕빼기’가 옳으냐， ‘언펴배기’가 옳으냐 하는 문제는 표기의 

문제에 판한 한 ‘한글 맞춤법’이 ‘표준어 규정’에 앞서기 때품에 ‘한글 맞춤법’ 제 

54항의 해껄에 따라 ‘언덕배기’률 ‘언덕빼기’로 척어야 합니다. 혹시나 ‘한글 맞 

춤법’ 제5항에서 “다만， ‘ , . 닙 ’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온 융절이나 비 
숫한 옴철이 겹쳐냐는 청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혀지 아니한다고 한 규정율 객 

용하여 ‘언덕배기’가 옳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으나， 제5항의 규챙온 한 

행태소 내부인 정우에 척용된다는 정에서 ‘언려빼기’가 올바른 표기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뚝배기， 학배기’ 둥과 같이 ‘뚝’과 ‘배기’， ‘학’과 ‘배기’로 나누어 

지지 않는， 하나의 행태소 안에서는 위의 제5항의 규쟁에 따라 ‘-배기’로 표기 

해야 하나， ‘곱-빼기， 과녁-빼기， 억척-빼기’ 둥과 같이 형태소끼리의 컬합인· 

정우에는 제54항의 규청에 따라 ‘-빼기’로 척어야 옳온 것입니다. 

둘째로 지척될 수 있는 것온 ‘한글 맞춤법 해껄’ p. 21의 두융 법칙에 판한 해 

셜 부붐에 지시된 ‘숫-용’峰龍]이 ‘표준어 사정 원칙’ 제7항의 규정에 휘배되 

지 않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표준어 사정 원칙’ 제7함에서는 수컷융 가리키는 

접두사톨 ‘수-’로 통일하되， ‘숫양， 숫염소， 숫취’의 경우에만 ‘숫’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었으므로 위의 ‘숫-용’은 ‘수-용’의 찰옷입니다. 물론 이 경우 현실 

발옴이 거의 대부분 [수용]이 아니라 [순흥]이기 때문에 ‘숫용’이 옳지 않느냐고 

지척할 수는 있겠으나， 현행 표준어 규정율 바꾸지 않는 한 ‘수용’이 옳온 표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실수로 보이는 것으로 ‘표준어 규갱’ 제2부 ‘표준 밭용법’의 

일부 규정에 나타난 발옴 표시의 찰옷율 들 수 있습니다. 제 15항의 예시어 ‘맛없 

다’의 발음 표시 [마렵다]와 제 18항의 예시어 ‘옷맴시’의 발옴 표시 [온뱀시]는 

제 23항에 규정된 정음화 혐상을 반영하여 각각 [마덤따]와 [온랩씨]로 고쳐야 

합니다권인한) 

를료 ‘짧게’를 [짤께]로， ‘밟는’을 [발:른]으로， ‘맑게’를 [막께]로， 

‘옮고’를 [을꼬]로 발음하는 둥 사람에 따라서 ‘ E ’로 시작되는 일부 

겹받침의 발음에 혼란이 있는 듯합니다. 이들의 정확한 표준 발옴법을 

알려 주십시오. (박지애， 청기도 고양시 성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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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 ‘힘， i!삐， i!. l" i!E, m ’ 둥의 접받챔의 발옵용 지방에 따라셔 그 발음이 다르 

게 나타나므로 그 발옴에 특벌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툴에 대한 ‘표준 발용법’ 

용 다융과 갈습니다. 

먼저 ‘ æ , H , æ’의 경우는 ‘표줌 발융법’ 제 10함에 어말 또는 자융 앞에서 

[a]로 발융하도륙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률 툴면 ‘여밟， 넓다’는 [여떨， 널따] 

로， ‘외풍’을 [외골]로， ‘활다’는 [할따]로 발옴하도륙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련데 

여기에는 투 가지의 예외가 있으므로 주의훌 해야 합니다. 록， 동사 ‘밟-’의 경 

우는 ‘밟고， 밟다， 밟소， 밟지’ 풍과 같이 자옴 앞에서 [합:꼬， 밥:따， 밥:쏘， 밥: 

책]로， 혐용사 ‘넓 -’의 경우는 ‘넓죽하다， 넓퉁글다.의 경우에 [넙쭈카다， 넙풍글 

다]로 발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짧게’는 차융 앞이고 또 위의 예외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쩔께]로 발읍해야 하나， ‘밟는’은 위의 예외에 해당되고 

또 ‘님’ 소리가 ‘'-, D’ 앞에서 [P]으로 발음되므로 (‘표준 발음법’ 제 18항 창 

조) [밥:는 • 밤:는]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툴째로 ‘힘， m’외 정우는 ‘표준 발옴법’ 제 11항에 어말 또는 자옴 앞에셔 각각 

[, , 닙]으로 발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톨 들면 ‘닭， 맑다'. 늙지’는 [닥， 

막따， 늑찍]로， ‘옳다’는 [융따]로 발옴하도록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힘’외 

청우에는 ‘「’ 앞에셔 예외척으로 [2.]로 발옴하도록 규정되어 었으묘로 주의해 

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옳고’는 [융꼬]로 발옴해야 하고， ‘맑게’는 ‘ 「 ’ 앞이므로 

[말께]로 발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툴 겹받침이 모옴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첩미사와 결합하는 

경우의 발옴에 대해서는 ‘표준 발옴법’ 제 14항에서 뒤에 있는 자융율 뒤 음철 첫 

소리로 옮겨 밭용하되， ‘ A ’의 경우는 된소리로 발용하도록 규청되어 있습니다. 

흑， ‘닭율， 맑아， 여닮이， 넓어， 활아， 옳어’ 퉁율 각각 [달글， 말가， 여댈비， 널버， 

할타， 율왜] 풍으로 발옴하되， ‘외팔이， 넋이， 값을， 없어’ 풍과 같이 뒤의 받침이 

‘ A ’일 때는 각각 [외골씨， 넉씨， 갑쏠， 업 :써] 퉁과 같이 된소리로 발용해야 합 

니다권인한) 

흩훌 ‘아니오’로 써야 하는지， ‘아니요’로 써야 하는지 알려 주십시 

오. (이굵범， 대구시 남구 대명동) 

圖 ‘아니오’나 ‘아니요’ 중 어느 하나가 맞고 다흔 하나는 톨혔다고 합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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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켓야 아니라 ‘아니￡’촬 써야 할 때 따좁 있고 ‘아니았’똥 써야 할 때 7} 아 

없 었총니다. 

먼저 ‘아니오’률 써야 할 청우률 말쏟드리겠습니다. ‘-오’는 동사， 형용사의 어 

간 뒤나 선어말어미 뒤에 불는 어미입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오’가 없으면 옴 

첸한문장이 되지 

철수가 

(잉 어서 오사.2.. 

(3) 그것온 내 찰봇이 아니요. 

(1) , (2) 에셔 ‘-오’률 빼고 보연 ‘경§수가 산에 가-’나 ‘어서 오사 

용정한 문장이 되지썼 않습니다핸 쳤우에 대해 한쫓 앓뽕l컵 15합의 

임 2]에서는 비록 J 댈을아 앞의 ‘ l ’요울 때문에 ‘요’로 나더라도 ‘오’로 척도협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3)도 ‘-오’를 빼고 보면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가 

되어 역시 옹천한 문장이 되지 않습니따. 따라서 여기에서도 ‘-오’로 척어야 합 

01 경우의 ‘아니오’환 형용사 ‘아니따’책 어간 ‘아니-‘’애 용챙어미 ‘
젖입니다. 

(3)과는 당리 ‘사녀요’로 써야 하손 졌우가 있는더1 0] 것은 ‘요’의 생 

생각해 보면 ‘아니오’를 써야 할 경우와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요’는 (4) 에서 

처럼 자체로 운장 성분율 이률 수 있는 단어나 구의 뒤에， 또는 (5) , (6)에서의 

。}/에’나 ‘-지’와 황흩 종컬어미 을-에 불는 조사입니따. 어)-(6~에셔는 

툴어가지 않더라포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쓰는 말01 평니야. 다만 

f장은 말율 츰능 상대방율 높여 주안 ‘요’가 없는 똘장옵 그렇지 않다는 

차이가 있을 뿔입니다. 

(4) 철수가(요) 어제(요) 참외 서리릅(요) 했어(요) . 

(5) 여기 좀 

(6)내 그립 뱃었지 (요)? 

이재 ‘아니요’훌 써야 하는 정우가 어떤 경우인지 불명해졌습니다. ‘요’ 없이 

‘아니’만으로도 쓸 수 있기는 하지만 그혐게 쓰면 버릇없다고 꾸충율 듣게 됩 ;영 

쓰는 것입니따， 바똥 (7)과 같온 때입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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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심부륨 갔다 왔니? 

k 아니(요)， 아직 뭇 갔다 왔습니다. 

(이혐우) 

밑훌 표준어 규정 14항율 보면 춘말이 ‘온갖’을 표준어로 인정하고 

본말인 ‘온가지’률 비표준어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글 맞춤법 32항에서 

는 ‘온가지’， ‘온갖’을 툴 다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신성민， 셔울시 송파구 가락풍) 

圖 이것은 한글 맞춤법 32항의 해석에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32항율 

옮겨 보겠습니다. “단어의 끝모옴이 풀어지고 자옴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융절에 

받침으로 척는다" 여기셔 운제되는 것용 본말을 인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 

율 확인하기 위해서 보기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는 먼저 본말율 보 

여 주고 옆에 그 준말율 보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기에 나온 것툴율 보면 ’가 

지고， 가지지’와 ‘갖고， 갖지’처럼 본말과 준말을 다 사용하는 것과 ‘기러기야’의 

‘기럭아’처럼 준말만 사용할 듯한 것이 툴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이 본말율 

인정한다， 아니면 인정하지 않는다 룰 중 어느 하나라고 분명히 답변드헐 수 없 

습니다. 이러한 샤청은 준말율 규정하고 있는 한글 맞춤법 제5절의 32항-40향 

모두에 걸쳐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쩨가 생긴 것은 준말에 판하여 규청해 놓 

고 있는 5철이 춘말과 본말 충 어느 하나툴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어떤 

말에 대하여 준말이 생쳤율 때 이롤 어떻게 쩍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놓은 규 

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지에 보여 주고 있는 준말온 ‘분명히 인정되고 있는 

것률이지만 본말의 경우는 대부분의 것온 인정되고 있다 하더라도 청확한 것옹 

다른 초항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셔 한글 맞춤법 32함에서 ‘온가지’가 ‘용갖’의 본말로서 쩌l시된 것일 뽑이 

므로 ‘용가지’와 ‘온갖’에 대해셔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이 모순되는 것이 아 

닙니다. 결국 표준어 규청에 따라 ‘용갖’만 인정되고 ‘온가지’는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이현우) 


